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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을 상징하던 냉전체제는 현실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실질적으로 해체되었으

며, 자본주의는 역사적 ‘승리’를 선언하였다. 나아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 지역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따라잡기(Catch-up)’에 성

공한 사례로 언급되었다. 식민 지배하의 역사적 경험이 이러한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

을 미치지 않았겠느냐는 전망도 제기되었고, 이와는 다른 맥락이지만 근대화론으로 포장된

제국주의시혜론도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식민지지배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없다면, 우리는 20세

기 역사로부터 아무 교훈도 얻지 못할 것이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경제를 역사적으로 분석

할 때는 20세기 전반 동아시아지역을 피로 물들인 일본제국주의의 ‘대동아공영권’적 발상에

대한 철저한 비판이 뒤따라야할 것이다.

새로운 방법론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 국가의 입장만이 아니라 식민지 사회의 내

적 발전에도 주목하되, 역사발전을 서구자본주의의 단선론으로 해석하려는 ‘따라잡기’식 발

상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에 있어서 제국주의는 양면적인 의미를 가진다. 식민 지배

를 경험한 한국의 경우 제국주의는 한국근대사의 원죄로 이해되고 있다. 반면 제국주의와의

만남(개항)은 근대의 시작이며, 이 때의 근대는 중세의 극복을 의미하기도 하였다. 후자를

극단적으로 강조할 경우 제국주의시혜론(근대화론)이 될 것이지만, 전자의 측면을 극단화하

면 수탈론으로 나가기 십상이다.

이러한 극단론을 피하되 ‘개발과 수탈’이라는 식의 단순한 조합으로 식민지시대를 이해하

려는 발상도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한국사의 입장에서 제국주의를 바라보는 시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식민지시기 뿐만 아니라 그 사회의 역사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악하

고, 그로부터 식민지적 근대의 특질을 파악해야 한다.

최근 학계의 관심을 끌었던 植民地近代化論과 內在的 發展論의 논쟁을 이제 이런 관점에

서 간략히 정리해 보자.1) 논자들마다 다양한 편차를 가지고 논쟁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석곤(1998)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

다. 내재적 발전론은 첫째, 이미 조선후기 사회에 봉건제의 해체적 양상이나 자본주의의 맹

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둘째, 이러한 역량이 성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근대사회

를 수립하지 못한 채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게 되는 내적·외적 조건들이 있었으며 셋째,

해체가 지연된 봉건적인 유제가 식민지사회에서도 그대로 온존하면서 파행적인 사회구조를

지니게 되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식민지근대화론은 첫째, 현대의 한국자본주의는 ‘성장의 모터’가 제대로 가동하

는 정상적인 것이며 자본주의적 선진화의 문턱에 진입하였으며 둘째, 이처럼 한국자본주의

의 고도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식민지 공업화에 의해 축적된 인적․물적 자산에 힘입은 바

크다고 본다. 셋째, 이처럼 식민지하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근대 한국사

1) 이 논쟁의 추이에 대해서는 조석곤(1998)과 정연태(1999)가 자세하다. 관심있는 독자는 그 참

고문헌목록을 참고하기 바란다.



회의 특질에서 기인하는 바, 그것은 잠정적으로 ‘소농사회의 발전’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

다고 설명한다.

이제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쟁의 맥락에서 조선토지조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

한 선행 연구를 정리하고 그것의 역사적 본질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절에서는 ‘사업’에 관한 기존 연구사를 정리한다. 2절에서는 사업의 경과와 그 직접적

인 결과를 소개한다. 3절에서는 ‘사업’을 둘러싼 기존 연구의 쟁점에 대하여 최근의 실증연

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역사

적 성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토지조사사업 연구사 정리

‘사업’은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직후 실시한 주요한 경제정책의 하나로, 크게 所有權

調査, 地價調査, 地形地貌調査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전국

경지의 필지별 토지소유자가 査定되었고, 필지의 면적, 지목, 지가 등이 결정되었다. 당시 조

선이 농업사회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사업’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이 매우 컸을 것임은 능

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사업’에 관한 연구는 ‘사업’에서 나타난 수탈의 측면을 강조하는데 초점

을 두고 있었다. 사실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 식민지란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밀접히 관련

되어 있으며,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경제적 수탈을 받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스페인의 라

틴 아메리카 경영은 식민지에 있어서 수탈이 어느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가를 보

여준다.

일본의 조선경영 역시 수탈적이었다. 일본은 식민지의 장기적 경영을 위하여 식민지 내의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철저한 파악을 시도하였다. 民籍을 작성하는 일이 식민지 민중의 신

상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이었다면, ‘사업’은 식민지의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었던 토지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사업’은 식민지의 장기적 경영을 위한 제도 구

축의 첫걸음이었던 것이다.

해방 이후 연구사의 경향은 이러한 ‘사업’의 본질에 주목하여 ‘사업’을 통한 ‘불법적 토지

약탈’과 ‘지세수탈’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다.2) 이 논의에서는 ‘사업’이 가져온 근대적 변화

를 강조하는 것은 수탈을 위한 명분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무(1955) 신용하

(1982)로 대표되는 이 논의는 이후 교과서 및 통사적 역사 서술에서도 가감 없이 받아들여

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을 ‘日帝에 의한 收奪’로 규정하는 것은 조선후기의 내재적 발전을 스

스로 부정할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 조선 후기 사적 토지소유권의 발전정도가 근대적 토지

소유권에 근접했다는 학계의 연구와 일제가 ‘사업’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사적 소유권을 약탈

하였다는 명제는 쉽게 융화될 수 없는 것이었다(이영훈 1993).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한 일제의 정책 의도 뿐만 아니

라, ‘사업’이 구체적으로 조선에서 어떻게 추진되었는가도 검토하여야할 것이다. 후자의 작업

2)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토지약탈이나 지세수탈에서 찾고 있는 논의를 ‘수탈론’이라 부르기로

한다.



은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의 검토를 통하여 새로이 형성된 토지제도 지세제도가 역사적

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는 것인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이 작업은 ‘사업’ 당시의 기초 사료가

발견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본격화되었다.

조석곤(1986)은 김해에서 발굴한 사료의 분석을 통하여 이재무(1955)가 주장한 신고주의

에 의한 약탈성을 부정하였으며, 裵英淳(1988)은 ‘사업’은 토지소유권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의

내재적 발전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사업’이 근대적 토지소유 형성에 기여한 본질적인 측면

은 지세개정이었다고 보았다. 宮嶋博史(1991)는 ‘사업’이 近代的 土地所有를 확립시킨 기점이

었으며,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형성의 초기단계에서 결정적인 역사적 의의를 지니는 것으

로 평가하였다.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핵심은 ‘收租權分與에 의한 土地支配’였으며, 이러한 국

가의 토지지배 양상은 조선후기에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에 의해 비로소

폐지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수조권분여에 의한 토지지배란 정치와 경제가 미분리된 전근대사

회에 있어서 토지소유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적 토지소유는 사업에 의해 성

립되었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되었다. 이후 조석곤(1995a)은 조선총독부의 문서와 현

존하는 각종 사료를 이용하여 ‘사업’에 의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와 지세제도가 성립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사업’을 평가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수탈만을 강조하는 것이 ‘사업’의 역사적 의미를 제

대로 평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임은 조석곤(1986; 1995a), 배영순(1988), 宮嶋博史(1991)의

연구에 의해 명확해졌지만 이들 연구의 강조점은 서로 다르다. 특히 후자의 두 연구는 모두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근대적 토지소유의 확립에서 찾고 있지만, 배영순(1988)은 지세개정

에, 宮嶋博史(1991)는 수조권분여에 기초한 토지지배의 해체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근대적 토지소유의 개념 정의 문제, 전근대 조선의 사회구성을 어떻게 파

악하느냐를 둘러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근대적 토지소유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일본 강좌파와 노농파 사이의 대립은 한국의 연구

자에게도 잘 알려져 있다. 강좌파는 삼분할제가 실현되어 자본주의적 지대론이 관철되는 토

지소유를 자본주의적 토지소유=근대적 토지소유로 파악한 반면, 노농파는 토지가 상품화되

고 배타적인 사유가 보장되는 것을 근대적 토지소유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조선에서 自由․

絶對的 所有權에 근접한 사실상의 사유가 성립한 시기는 조선 후기로까지 앞당길 수 있지만

(박병호 1974; 심희기 1992), 자본주의적 삼분할제가 성립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영국식 자본주의화의 특수형태인 삼분할제를 근대적 토지소유의 보편적 형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이다. 지주적 토지소유를 본원적 축적기 국가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것

으로, 말하자면 근대적 토지소유의 초기형태로 파악하는 주장도 제기되었고(牧原憲夫 1982),

中村哲(1991)은 더 나아가 中進資本主義라는 새로운 분석틀에 기초하여 中間的 土地所有라

는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다.

서구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이론을 보다 넓은 관점에 서서 재구축

하려는 이러한 시도와 같은 맥락에서 宮嶋博史(1994)는 ‘사업’을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근

대적 토지변혁의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 그는 근대적 토지변혁을 근대적 토지제도와 지세제

도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련의 제도변혁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그 내

용으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지적제도의 확립, 토지등기제도의 확립, 근대적 지세제

도의 확립 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3)

3) 그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란 근대사회를 지배하는 상품경제의 논리가 토지소유에 있어서도

관철되는 것을 보장하는 토지소유제도라 정의하고 있다. “상품경제가 지배하는 근대사회에 있



토지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사적 소유자에게 부여하는 것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라면, 근대적 소유권의 법적인 성립은 일본 민법의 조선에 대한 적용을 규정한

조선민사령 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또 소유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인 등기제도는 ‘사

업’을 전제하고서야 비로소 성립할 수 있었으므로, ‘사업’이야말로 조선에 있어서 근대적 토

지소유제도를 확립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었다.

그러나 宮嶋博史(1994)가 내린 정의는 ‘제도의 확립’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변화가 그 사회의 내적 발전의 결과로 나타나는 선진국의 경우라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식민지처럼 외래권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좀더 세심

한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제도의 성립을 곧바로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이다.

법조문에 규정하는 것이 곧바로 근대적 소유권의 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주의

의 발전을 전제로 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관계를 국가적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법적 권

리로 상승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명문적 규정이 나타난 것이다(宮川澄

1978: 5). 따라서 식민지처럼 제도의 입안과정이 외래 권력에 의해 추진된 경우, 그것이 현

실과 어느 정도 조응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근대적 토지소유의 성립을

부인하는 주장도 있었던 것이다4)

따라서 ‘사업’의 역사적 성격에 관한 평가, 그리고 근대적 토지소유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의는 조선사회의 토지제도와 ‘사업’에 의해 성립된 토지제도 양자를 어떤 관계 속에서 파

악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겠지만, 필자는 기존의 ‘사업’ 연구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한다.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하여온 사적 소유권은 ‘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소유권으로 법인되었

다. 단기간에 전국에 걸쳐 통일적인 기준에 의거 ‘사업’이 완료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

적 소유권의 발전정도가 매우 높은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 점은 ‘사업’이 조선사회의

내부구조와 동떨어져 진행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사업’을 통하여 변화한 측면

도 있었다. 첫째 ‘사업’ 직전까지도 애매한 채로 남아 있었던 국유 민유의 구분을 명확히 하

였다. 또 조선 후기에 折受 등의 명목으로 끊임없이 현실화되고 있었던 국가의 이데올로기

적 토지지배관념도 역둔토의 국유화 및 불하사업으로 종식되었다. 둘째, 토지소유권자를 확

정하는 과정에서 조선 후기 이래 관행화된 공동체적인 토지소유관계가 해체되었다. 세째, 결

부제에 입각한 국가의 토지지배방식이 해체되고, 조세법정주의에 기초한 균등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제 이러한 연구사에 기초하여 ‘사업’의 경과와 쟁점을 정리하여 보자.5)

어서는 상품이 사적 생산물로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상품의 소유자가 사적 소유자로서 그 상

품에 대한 포괄적 소유권(이용권, 임대권, 처분권 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상품 소유자는

서로 사적 소유자로서 대등한 인격을 소유한다. 따라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하에서는 토지의

사적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포괄적 소유권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토지소유에는 어떠한 인격적

관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 필요하다.”(宮嶋博史 1994: 163)

4) 법적 형식적으로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가 성립되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주장은 식민지반봉건사회론의 강력한 논거가 되었다. 이 문제를 법제사적으로 접근한 李喆雨

(1985)는 ‘사업’을 거치면서 근대적 소유권의 특질인 사적 성질, 절대성, 관념성이 법률상으로

는 충족되었지만, 일제시대의 토지소유권이 인적 지배의 근거로 기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사

적 성질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5) 2절은 조석곤(1994)을, 3절은 조석곤(1999)을 기초로 하되 최근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수정하

였다.



2. 토지조사사업의 경과

‘사업’은 일제에 의해 추진된 것이지만 사실 조선시대의 토지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조선 후기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광무 연간에 실시한 조선왕조 최후의 양

전인 광무양전사업은 그때까지의 토지제도 개혁논의를 집대성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자

못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광무양전은 ‘미완’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직접적 前史가 된 것은

아니었다. 본고에서는 ‘사업’의 경과를 일제에 의해 주도된 통감부시대의 토지정책에서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과 관련한 통감부정책

통감부의 토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경로로 진행되었다. 첫째, 이미 상당 정도로 진행된 일

본인의 토지소유를 보증하고, 토지의 집적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토지입법의 제정을 추진하

였고6) 둘째, 조선정부의 재정을 장악하고 왕실의 황실의 물질적 기초를 해체하기 위해 재정

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자는 토지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일련의 법들을 제정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 후자는 황실재정정리과정에서 국유 역둔토를 설정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먼저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과정을 살펴보자.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

받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조선에 투자한 일본인 농업자본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통감부는 이를 위해 ‘토지가옥증명규칙’(1906년)과 ‘토지가옥소유권

증명규칙’(1908년) 등을 공포하여 토지에 관한 권리의 변화 및 권리보존을 증명할 수 있도

록 하였다. ‘토지가옥증명규칙’은 그 때까지 불법적이었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였

다는 점에 그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해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신규매매가 이루어지는 토지에 한한다

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 규칙 이전에 점유된 일인 토지의 경우 소유권증명을

얻을 수 없었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이 제정되었는데, 이 법

에 의해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소유권증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들은 토지에 관한 모든 물권이 망라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소유

자가 증명을 받을 것을 강제하는 법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 증명 자체가 제3자에 대한 대항

력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1912년 ‘朝鮮不動産

證明令’과 ‘朝鮮不動産登記令’은 증명 혹은 등기된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토지소유제도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즉 토지의 소유권은 등기되어

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형식주의를 채택함으로써, 이전의 관습상의 토지소유

권 인정관행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났다.

그러나 증명 받은 토지의 절대면적이나 위치 등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結負制에 기초한 토지파악은 토지의 절대면적을 어렵게 하였고, 토지의 위치를 지정하여 필

지별 위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지번도 애매한 채로 남아 있었다.7) 따라서 소유

6) 1906년 7월에 조직된 ‘한국부동산법조사회’는 이를 위한 것이었다.

7) 조선시대의 토지면적은 토지의 생산력을 고려한 결부제에 의해 파악되었다. 따라서 같은 1결

의 토지라도 토지의 등급에 따라서 최고 4배 가까운 절대면적의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등기제도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일제가 식민지화 초기

에 토지조사를 긴급히 추구하게 된 이유의 하나였다.

다음으로 황실재산정리과정과 국유지 창출과정을 살펴보자. ‘사업’ 당시 최대의 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국유지분쟁은 조선시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를 철폐하고 근대적인 토지소유제도

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민유의 구별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며, 그것은 국가의 수조권적 토지지배 하에서도 조선 후기 이래

성장한 농민적 토지소유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도 하였다. 일제가

국․민유의 구분이라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황실재산정리과정에서부터

였다.

국유와 제실유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어느 선까지를 황실유로 할 것인가가 문

제로 되었다. 일제는 명치유신의 경험을 살려 모든 황실유의 토지를 국유로 이관한다는 원

칙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궁전 및 종묘의 부지와 능원묘지의 울타리 내의 토지를 제외하

고 궁내부 및 경선궁 소속의 토지를 모두 국유로 이관하였다..8)

이렇게 파악된 역둔토에 대하여 일제는 1909년 6월부터 1910년 9월까지 ‘역둔토실지조사’

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국유지의 소재와 면적을 실제로 확인하고, 소작인을 조사

하며, 소작료를 재조정하고 일률적으로 금납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작인을 조사한 것은 중

간소작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는 현지답사정도의 간이조사형태로 진행되었지만 광

무사검 당시에 강제로 역둔토에 편입된 민유지들이 국유지로 파악됨으로써 ‘사업’에서 국유

지분쟁이 크게 일어날 소지를 내포하고 있었다. 이 때 창출된 국유지는 약 13만 정보가 넘

었고(1912년의 전국 경작지의 5.6%), 그 토지를 경작하는 소작인도 30여만 호에 달하였다.

국유지의 창출은 국가와 동일시되던 황실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필연적인 산물이었

다. 그것은 국가적 토지소유의 실질적인 해체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특히 역둔토는 대한제국시기에도 끊임없이 분쟁이 제기되었던 토지로 그 소유관계

가 매우 복잡한 것이었다. 광무사검은 조선후기 이래 발전해온 농민적 토지소유를 억압하는

반민중적인 원칙하에 그러한 소유관계를 정리한 것이었다. 일제의 국유역둔토의 창출은 바

로 그 반민중적인 광무사검의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그 결과를 그대로

계승한 ‘사업’의 역사적 성격을 크게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제 징세제도의 개혁에 대해 살펴보자. 통감부가 실시한 징세제도의 개혁은 종래 징세권

을 가지고 있었던 수령과 향리를 징세기구로부터 배제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06년 9월 ‘管稅官官制’는 종래 수령-향리로 이어지는 징세체계 대신 세무사-세무주사로

이어지는 징세기구를 만든 것이었다. 일제는 향리층이 징세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한 재정수

입의 효과적인 통제가 불가능하리라고 보았던 것이다.

더구나 토지의 생산력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전사업 당시 양전 담당자인 서

원(書員)의 농간이 개입할 소지가 있었으며, 따라서 결부수와 등급을 가지고 절대면적을 추론

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될 경우가 많았다. 지번의 파악은 양전 당시 5결 단위로 자(字)를 부여

하고 필지별로 일련번호를 붙여서 필지마다 고유번호가 부여되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분

필․합필되거나 새롭게 개간된 경우 등에 의해서 그 일련번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조석곤 1995a)

8) 이 조치는 ‘사업’의 국유지분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즉 광무정권에 의해 강제로 내장

원에 승총된 많은 민유지들이 이제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국유지로 파악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면을 단위로 한 징세구조는 여전히 지속되었다. 왜냐하면 면내에서 개별납세대상

자의 납세액을 정하는 구조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납세자와 납세액을 국가

가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별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징세대장을 만들어야 하였다.

그것은 結數連名簿의 작성으로 나타났다. 이 때 작성된 결수연명부는 ‘사업’에서 토지신고

서와 대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사업’의 토지소유권 확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1911년 12월 ‘결수연명부수속’을 공포하고 결수연명부를 “현재에 있어서 토지에 관한 유일

한 장부”로 규정하였다. 이 결수연명부가 나중에 토지신고서와 대조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이었다.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토지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었던 일

제는 1909년 2월 탁지부대신이 일본흥업은행으로부터 얻은 차관 중 천만 엔을 토지조사의

비용으로 할 것을 승인 받으면서 토지조사 실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였다. 1910년 3월에는

토지조사의 주무관청인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고, 사업의 기간법령인 ‘토지조사법’을 8월에

공포하였다. 합방 후 일제는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1910년 9월 ‘조선총독부임시토지조사

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임시토지조사국이 설치된 이후 토지측량과 같은 기술적인 작업은 계속 진행되었지만 소유

권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인 사정은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정이 늦게 이루어진 것은 소유권조사와 지가조사에 관한 원칙이 아직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12년 8월에 토지조사법이 폐지되고 ‘토지조사령’이 공포되는

데 이 때 비로소 ‘사업’에 관한 세부 원칙들이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宮嶋博史 1991).

이 기간 중에 일제는 토지에 관한 유일한 믿을 만한 장부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결수연명

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課稅地見取圖를 작성하는 사업을 실시하였다. 과세지견취도는

1911년 충북에서 시험적으로 작성되고, 다음 해 전국적으로 작성작업이 확대되었다. 과세지

견취도를 작성한 최대의 목적은 결수연명부로는 현실의 토지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양자의 대조 결과 결수연명부는 자체의 부정확성을 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적도에 의해 보완을 받은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제 ‘사업’의 구체적인 경과를 소유권조사와 지가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분쟁지조사

는 소유권조사의 일환이지만 그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항을 달리하여 설명할 것이다. 지형

지모조사는 이 글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한다.

토지소유권조사는 준비조사,일필지조사,분쟁지조사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준비조사는 토지

신고서를 배포하고 토지의 소재지방의 경제 및 관습을 조사하는 것이고, 일필지조사는 지

주․지목․지번을 조사하는 것이고, 분쟁지조사는 토지소유권에 관한 분쟁을 내용을 조사하

여 해결하려는 것이었다.

준비조사의 중심은 토지신고서를 배부․작성하고 사업에 관계된 각종 자료 및 도서를 수

집하는 것이었다. 준비조사는 1910년 5월부터 1916년 5월까지 진행되었으며, 그 동안 처리한

것은 신고서 5,513,516통, 신고필수 19,783,745필에 달하였다. 토지신고서는 소유자가 결수연

명부에 의거하여 작성 보고하도록 하였다. 신고서의 제출기간은 지역에 따라 30-90일이었

다. 토지신고서의 배포 및 접수는 지주총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신고주의’에 의해 농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많은 토지가 불법적으로 약탈되었다고 주

장하기도 하였지만(이재무 1955; 신용하 1982) 이는 사실과 다르다. 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작성으로 이어지는 몇 번의 신고를 통해 당시의 농민들이 신고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확정이

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지주총대의 성격이다. 지주총대는

부윤과 군수가 선정하여 임명한 지주대표로서 종래에는 이들이 자의적으로 토지신고서를 작

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존하는 김해군의 토지신고서에 의하면 지주총대들의 경제

적 지위는 보잘 것 없었다(조석곤 1986). 지주총대는 실권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으며, 그들

에 의해 자의적으로 소유권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토지신고서가 접수되면 그 신고에 따라 필지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일필지조사는 일필

지측량에 기초하여 지주․경계․지목9)․지번의 조사10)로 나뉘어 행해졌다. 일필지조사를 거

쳐야 비로소 토지의 소유관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

으면 소유관계가 확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임야는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었

기 때문에 별도의 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소유권이 확정되었다.

지주의 조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고자를 지주로 인정하였다. 만일 한 토지에 대해

2명 이상의 신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우선 사실을 조사한 후 당사자들 사이에 화해 조정을

시도하였다.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분쟁지로 처리하여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겼다.

분쟁은 경계의 설정을 둘러싸고도 발생하였다. 일필지조사는 1910년 6월 시작하여 1916년

11월에 종료하였다. 측량 총필수는 19,101,989필이었다.

분쟁지조사는 분쟁지심사위원회로 넘어온 분쟁지에 대해 그 소유권을 판별하는 작업이었

다. 분쟁지조사는 1910년 9월부터 1918년 1월까지 총 33,937건 99,445필을 심사하였다. 총분

쟁지중 화해된 것은 1,058건 2,546필이고, 취하된 것은 10,590건 23,877건이었다. 나머지중 재

판으로 확정된 631건 2,819필을 제외한 21,658건 70,203필에 대해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소

유권 귀속을 결정하였다. 사정 총필수 19,107,520필에 비하면 약 200필에 1필 꼴로 분쟁이

발생한 셈이었다. 분쟁은 주로 소유권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국유지분쟁의 비중이 압도

적으로 많았다.

임시토지조사국의 사정에 불만이 있는 자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

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사정에 대한 불복 및 재심의 신청에 대해 재결을 내리는 기관으

로 토지소유권 확정에 관한 최고의 심사기관이었다. 1919년 6월말 현재 접수된 20,116건 중

난건으로 처리된 것은 3,959건이었다. 최초의 재결은 1914년 8월 1일 공고되었으며 1922년 7

월 8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분쟁지조사를 거쳐 소유권조사 및 지위등급조사11)를 마치면 그 결과에 근거하여 사정을

실시하였다. 사정은 토지의 소유자 및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30일간 공

시하도록 하였다. 사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

9) 지목은 모두 18종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이는 크게 3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과세지

혹은 장래 과세지로서 전․답․대․池沼․임야․잡종지이고 둘째, 공공용지로서 면세지인 토

지들로 社寺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등이고 셋째, 사유를 인정할 수 없는 것

으로 과세할 성질이 아닌 토지로 도로․하천․溝渠․제방․城堞․철도선로․수도선로 등이

있다.

10) 지번조사는 동리별 필지별로 지번을 부과하는 작업이었다. 초기에는 개황도를 작성하여 실지

조사부 작성시 편의를 도모하였지만, 1912년 11월부터는 일필지측량과 동시에 지번조사를 시

행함으로써 개황도작성은 폐지하였다.

11) 분쟁지조사와 지위등급조사의 내용은 각각 항을 달리하여 설명할 것이다.



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하여 그 裁決을 구하도록 하였다. 토지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해 확정되었다.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를 사법

재판에 회부할 수 없고, 토지조사 이전의 모든 관계는 사정에 의해 일체 단절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다만 사정의 확정 혹은 재결이 서류의 위조와 같은 불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정의

공시는 1913년 11월 12일 충북 청주군 청주면에서 시작하여 1917년 10월 28일 평북 용천군

신도면 일부 지방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행정처분에 불과한 사정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구할 수 없게 한 것은 사업이 가지고 있

는 식민지적 특징의 하나이다. 나아가 만일 사정 내용이 그 이전의 증명 또는 등기와 저촉

될 경우 증명 또는 등기가 말소되도록 정함으로써, 사정의 효력은 법률적인 결정보다 우위

에 서는 형편이었다. 사정이 갖는 의미는 식민지 조선의 모든 토지에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

설하는 것이었다. 비록 그것이 종래의 소유관계에 기초하고 있기는 하였지만 사정에 의해

이전의 소유관계는 모두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모든 소유주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셈이 되었다. 사정에 불복할 경우도 역시 행정기관인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소청할 수밖에

없어 총독부의 의지대로 조선의 토지소유권은 개편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기초로 작성된 토지대장은 등기제도창설의 기초장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1912년

법령의 정비 통일과정에서 부동산 등기에 관한 제도가 정리되었는데, ‘조선민사령’에서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상실․변경은 반드시 등기에 의거하도록 하였고, 그 등기의 방법은

‘조선부동산등기령’을 의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등기제도의 시행은 토지대장이 완성되는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였다.12) 부동산

등기령은 이에 따라 1914년 5월 1일 경성부에서부터 시행되어 1918년 7월 1일 북부의 몇 개

군을 마지막으로 전지역에서 시행되었다. 부동산등기령의 시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절대적 배타적 소유권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토지상품화의 일반적 전개를 제한하는

주요한 법적인 장애요인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다음은 지가조사와 지세부과방식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일제는 ‘收穫高等級及地位等級

調査心得’에서 지가조사의 목적이 “토지의 수확 및 가치를 명확히 하여 토지의 매매․저당

기타 토지에 관한 금융을 원활히 하려는 것”과 “재정상의 기초로서 부과의 공정을 기대하는

것”(국보 8, 1911.5.25.)에 있다고 하였다. 지가는 지위등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위등급은

수확고와 교통의 편부․수요의 다과를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13)

지위등급의 구분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백평당 수확고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수확량의 차이에 따라 밭은 14급에서 특4급까지, 논은 22급부터 특4급까지로 규

정하였다.

표준지의 선정은 그 지역의 중용이 될 만한 토지로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다. 문제

는 표준지의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이었다. 표준지의 수확량은 최근 5개년간의 평균수확량

을 채택하되 그 중 풍년이나 흉년인 해는 제외하고 평균을 구하도록 하였다. 밭의 경우는

경작되는 작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작물에 대해 표준지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지

12) 부동산등기령 시행이 유보된 지역의 부동산물권의 변화에 대해서는 임시적으로 ‘부동산증명

령’을 제정하여 증명하도록 하였고, 그 증명은 등기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13) 지가의 결정은 경지에서는 수익지가의 원칙을, 대지의 경우는 임대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임

대가격을 알 수 없을 경우는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였다. 여기에서는 경지의 지가결

정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역별로 주요한 작물을 생산하는 토지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다. 논의 경우는 재배품목이 대

부분 벼이기 때문에 주작물 선정의 문제는 없었지만, 어느 품종을 경작하는 논이 표준지로

선정되는가는 중요하였다. ‘사업’에서는 재래품종을 경작하는 논을 표준지로 설정하고, 개량

품종을 경작하는 논에 대해서는 수확량에서 일정부분 공제하도록 하였다.

각 필지별 지위등급의 조사는 각 지목에 대하여 수확고 및 여러 요인을 고려하고, 면장이

나 지주총대, 지주 등의 의견을 듣고 각 방면에 걸쳐 수집한 자료를 참고하여 표준지와 비

교하고, 그 우열을 판정하여 필지별 지위등급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까지는 외업반에

서 담당하였다. 내업반에서는 군과 군의 균형이 대체로 이루어지는지, 또한 각 필지별 지위

등급의 부여가 균형이 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전체적으로 조정하게 하였다.

지가는 수익지가주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 순수입은 지위등급에 의해 결정된 조수입

으로부터 경작비 명목으로 소작관습인 타조의 예에 의하여 50%를, 토지의 수선유지비 명목

으로 5%, 공과금 기타 토지의 부담금액 명목으로 지가의 3%에 해당하는 액수를 공제하였

다. 이 순수입에 일정한 환원율을 적용하여 지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지가는 1918년 지세령 개정에 의해 과세표준으로 이용되었다.

종래의 결부제에 의한 지세부과방식 대신 지가의 1.3%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제도

가 바뀐 것이었다. 이 1.3%라는 지세율의 결정은 매우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었

다(宮嶋博史 1978). 일제는 지세령 개정시에 어느 정도의 지세를 거두어들일 것인가를 미리

정하고 산정된 지가로부터 그것을 역산해냈던 것이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지세의 급

격한 증가에서 올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납세자인 지주계급에

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지세령 개정의 결과 1918년의 지세는 전년에 비해 150여 만원,

17% 증가하였다.

3)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첫째, ‘사업’이 완료된 결과 1차 계획 수립 당시 예상했던 276만여 정보, 1378만여 필을

훨씬 넘는 487만여 정보, 1911만여 필의 토지가 조사되었다. 이를 1910년 말의 경지면적과

비교하면 논은 83.8%, 밭은 79.1%가 증가하여 경지 전체로는 80.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와 같은 면적 증가는 은결이나 신개간지의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 1910

년 말의 경지면적은 양안 상의 결수에 의해 산출된 것이다. 이 결수의 산정이 실제 면적에

비해 낮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1910년 말의 경지면적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었고, 그것이

‘사업’에 의해 경지가 급증한 것처럼 보이게 한 요인이었다.

둘째, 경지면적의 증가는 당연히 지세부담에 있어서 편차를 가져왔다. 1918년의 지세율

1.3%는 일본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고, 총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5% 미만으로 일본의

그것에 비해 낮았다. 그러나 제도변화에 따른 지세부담의 변화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따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세령 개정 이전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우선 개정 전후의

지세액의 증감을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전라도와 함경도의 경우는 오히려 지세액이 감

소하였고 경기,강원,경상도의 경우는 급증하였다. 밭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9% 감소하였으며,

논의 경우는 반대로 35% 증가하였다. 평균적으로 볼 때 지세령 개정으로 논의 경우는 지세

가 증가하였지만, 밭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세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조석곤 1995a) 이



러한 격차는 같은 도내에서도 군마다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다.

셋째, ‘사업’의 결과 막대한 양의 국유지가 창출되었다. 사업 직후의 국유지면적은

127,331정보에 달하였으며 동척에 출자한 것까지 합하면 137,225정보(2.8%)에 달하였다. 동

척의 1918년의 소유면적은 75,176정보(1.5%)이고 국유지와 동척의 소유토지는 1918년 현재

전체 사정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1918년 당시 일본인의 토지소유는 과세지로 환산한

경우 전체의 7.5%에 달하였다(朝鮮彙報 1918.11: 183).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총독부와 일

본인 지주는 조선 전경지의 1할 이상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었다. 민유지에서의 소

유권을 그대로 보장한다는 소유권 확인 방침의 이면에는 이러한 일제 및 일본인 토지소유의

확대라는 사실이 깔려 있었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종래 소유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 조선농민에게 있어 잠재적 소유지로 존재하

였던 미간지나 산림․산야 등에 대하여, 민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뚜렷하지 않은 한

모두 국유지로 편입한 사실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미간지나 삼림․산야는 1907년의 ‘국

유미간지이용법’과 1908년의 ‘삼림법’으로 해당 토지 대부분이 국유화되었다. 이는 조선의

소유관행에 비추어 볼 때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양안의 기재양식에서 분명하듯이 조선의

관행은 전․답․대지의 경우에 한하여 그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였을 뿐, 기타 토지에 대해

서는 모호한 채로 남아 있었다. 형식적으로 모든 토지가 왕토였지만, 개간을 통해 개인 소유

지로 바뀔 가능성은 열려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통하여 모든 토지에 대해 소유주

가 확정되었고 일필지조사 과정에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는 국유로 귀속되었다.14)

넷째, ‘사업’에서 작성된 토지대장에 기초하여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토지소유권을 확정하

는 등기제도를 도입할 수 있었다. 일본자본의 입장에서는 토지거래를 확대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었다. 실제로 1917년과 1920년의 토지매매 건수를 비교하면 173,967건, 343,133필에서

271,790건, 556,922필로 각각 1.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토지의 상품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증명하는 것이고, 등기제도의 확립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는 방향으

로 작용하였을 것이다(최원규 1994).

다섯째,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행정조직의 관할구역이 분명해졌다. 1913년 군면통폐합으

로 행정구역의 재편을 실시하였다. 조선시대의 군면은 행정구역이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수

취의 단위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재정개혁을 통해 군면의 경제적 기능은 소멸하였고 독립된

재정기구가 탄생하였다. 또한 새로운 행정조직은 국가의 부담을 줄이는 입장에서 종래보다

규모를 대폭 축소시켰다. 이 신제도하에서 임명된 군수가 지방행정을 장악함으로써 식민통

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다.

3.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쟁점들

‘사업’에 의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조선사회의 무엇을 계

승하고 무엇으로부터 단절하였는지를 밝히는 일은 별도의 작업을 요한다. 또한 ‘사업’은 식

14) 현재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답․대에 있어서 소유권의 귀속은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

했다고 하더라도, 미간지나 임야의 소유권이 국유로 귀속되는 것은 조선 농민의 미래의 경제

력을 일제가 탈취 선점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다. 나아가 공공용지로서의 철도부지나 도로

등의 건설과정에서도 많은 민유지가 수탈된 점 역시 지적되어야 한다.



민통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식민지 통치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식민지적 특질

도 지니기 마련이다. 기존 ‘사업’ 연구는 이러한 ‘사업’이 지니고 있는 근대성과 식민지성 중

어느 측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논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수탈론은 ‘사업’의

식민지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다면, 조석곤(1995a)․김홍식(1997) 등 최근 ‘사업’ 연구는

‘수탈론’ 비판이 목적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의 근대성을 강조한 편이다. 이제 이 절에서는

‘사업’을 둘러싼 쟁점을 ‘수탈론’ 비판의 핵심이었던 신고주의․분쟁지․지가조사 등의 실상

을 둘러싼 논의와, 근대성과 식민지성에 대한 논의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수탈론’의 환상

가. 신고주의 : 토지신고서의 조작을 통한 소유권 변동은 가능했는가?

‘사업’의 소유권조사는 개별 지주로부터 토지에 관한 신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토지신고의 정확성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토지신고서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작성하여 지주총대에게 제출하면 지주총대는 토지신고서에 확인도장을 찍었는

데, 접수한 토지신고서의 정확성에 의심이 가면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和田一郞 1920:

67). 특정 필지에 대하여 두 장 이상의 토지신고서가 있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

고는, 토지신고자를 토지소유자로 기록하였다.

수탈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추론을 통하여 신고주의를 이용한 대규모 토지약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조선인 토지소유자 중에서 토지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그 이

유는 토지신고 절차를 몰랐거나, 알았다 하더라도 문자기재 능력이 없었거나, 아니면 일제에

대한 반감 때문에 신고 자체를 일부러 거부하였다. 이러한 무신고 토지는 모두 국유지로 편

입되었다. 둘째 토지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을 안 지주총대가 자신의 소유지를 늘릴 목

적으로 자신이나 자신의 이해관계인 명의로 거짓 신고하였다. 이는 지주총대가 지주의 대표

로서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추론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역사적 사실은 전혀 달랐다. 첫째, 무신고지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자. 정해진 신고기간이 지난 이후에 토지신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도 그 신고가 타

당하다고 인정하면 토지신고서를 접수하였다. 무신고지는 별도의 조사를 거쳐 지주 혹은 그

토지와 관련된 사람이 밝혀지면 신고를 권유하고, 신고할 의사가 없을 경우 무신고지로 처

리하였다. ‘사업’에서 조사한 총필지수는 1,910만 1,989필이었는데, 이중 무신고지는 9,355필

로 전체의 0.05%에 불과하였다(보고서: 414). 이 중에서 민간인이 소유자임이 드러난 무신

고지는 411필에 지나지 않았다. 소유자가 드러났음에도 신고를 받지 않은 이유는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장래 과세가 두려워 소유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조사대상토지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토지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 9천여 필지에 달하는 무신고지가 대부분 국유로 귀속된 것은 틀림없다. 아무리 미미하

지만, 이것은 토지약탈의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한 사례연구에 의하면 무신고

지는 분묘지와 잡종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성격상 실제로 주인이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토지였다(조석곤 1986: 20). 요컨대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었을 뿐 아니라, 그 토지의 성격 역시 신고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성질을 지닌 것



이었다. 무신고지의 존재는 결코 토지약탈의 증거가 될 수 없다.

둘째의 추론, 즉 토지신고서를 부정하게 작성하여 토지소유권을 뺏는 일이 가능했는지 살

펴보자. 우선 토지신고서를 해당 토지소유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필자

가 확인한 바 있는 토지신고서들(김해군, 옥구군)을 살펴보면, 토지에 관한 정보가 漢字로

또박또박 적혀있고 동리별로 대개 필체가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또 신고서에 기재해야할 내

용 중에서 자번호나 四標 등은 관청에서 보유하고 장부를 열람하지 않고서는 적기가 곤란한

내용들이었다. 때문에 한 부락의 토지신고서는 지주총대나 한자를 해독할 수 있는 몇몇 사

람들에 의해 대필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리작성과정에서 지주총대가 자의적으로 토지소유자를 바꿔치는 일은 불

가능하였다. 토지신고의 방법을 규정한 ‘토지신고심득’에 따르면 토지신고서의 1필지는 결수

연명부의 1필지와 대응하도록 하였다(조석곤 1995a). 토지신고서의 기재내용이 결수연명부

와 다를 경우는 그 내용을 두 장부 모두에 기재하였다.15) 토지신고서가 기초로 하고 있는

결수연명부는 1910년도부터 실제 과세에 사용되었던 장부였으므로 그것이 실제 토지소유관

계를 반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토지신고서가 실제의 토지소유상황을 벗어나서 작성될 가능

성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주총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도 현실의 소유관계를 바꿀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니

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제는 ‘명망있는’ 지주총대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 한 사례연구

는 당시 지주총대의 경제적 지위가 보잘 것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 대상지역(경남

김해군)의 지주총대 26명 중에서 해당 면에 경지를 한평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자가 무려

10명(38.5%)에 달하였으며, 5정보 이상의 경지를 보유한 자는 3명에 불과하였다(조석곤

1986: 22). 사실상 지주총대는 지주계급의 대표가 아니었으며, 지역사회의 유력자는 더욱 아

니었다.

나. 지가조사는 지세수탈이 목적이었는가?

‘사업’에 의한 지세제도의 변화를 고찰한 초기의 연구들은 지세부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수탈론의 입장에선 연구들은 ‘사업’으로 지세부담이 무거워졌음을 강조하는데, 일본

의 지조개정에 비해 ‘사업’에 의한 지세부담의 변화는 그다지 크지 않았으며, 일본과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가벼웠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조세제도의 변화

를 단지 조세수취액의 크기 변화라는 협소한 시각에서 파악하고 있을 뿐 그러한 제도 변화

가 한국의 지세제도 혹은 나아가 조세제도에서 갖는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사업’에 의해 지세부담이 무거워졌다고 할 때 그 논거는 우선 지세가 증가하였으며, 다음

은 지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법정지가가 시가보다 높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 역

시 역사적 실상과는 거리가 먼 추론이다. 첫째, ‘사업’이 완료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지세가

부과되었던 1918년의 지세는 1917년에 비해 13% 증가하였는데, 1918년의 미가가 1917년에

비해 60% 이상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큰 폭의 상승이라 할 수 없다.

둘째, 결정된 법정지가가 시가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던 것도 아니었다. 일제

가 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토지로부터의 매년 기대되는 순수익을 이자율로 환원한 현재가

15) 상속이나 매매 등에 의해 소유자의 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였다. 또 결수

연명부에 납세자의 명의로 기록되는 일이 가능했기 때문에 소유자의 성명이 달라진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만들기 위해 가짜 매매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이종범 1992: 217-8).



치의 합계를 구하는 것이었다. 순수익은 조수익에서 경작비 및 수선유지비 명목으로 55%를

공제한 금액에서 조세공과금을 제외하여 수하였고, 조수익은 수확량에 곡가를 곱하여 구하

였다. 수확량을 계산할 때는 여러가지 참작율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수확량보다 낮은 수준

이었다. 곡가는 도단위로 결정하였는데, 1911-1913년의 수확후 4개월간의 중등품 도매가격

을 평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추수 후 곡가가 가장 낮은 때임을 감안하면 조수익액

은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

로 법정지가는 시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조석곤 1995a).

지세제도와 관련하여 볼 때 ‘사업’의 의의는 지세부과방식이 수익지가에 의한 방식으로 변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결부제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필지별 부담의 불평등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는 토지수익에 기초한 조세부과가 실시된 이후 필지별 조세부담액에 극심한

변화가 나타났던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사업’의 결과 부과된 필지별 세액은 종래의 것과 비

교할 때 매우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일제는 급격한 조세액의 변화가 영세한 토지소유자에게

줄 충격을 완화하여 조세저항을 피할 목적으로, 지세령 개정으로 종래보다 지세액이 2배 이

상으로 늘어난 필지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감면한다는 경과조치를 시행하였는데, 그 감면

대상인원은 총납세자의 26.5%에 달할 정도였다(조석곤 1995a: 301-302).

다. 분쟁지처리는 조선총독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했을까?

신고과정에서 토지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일단 화해를 유도하고, 화해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지로 처리하여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그 소유권을 결정하였다. 분

쟁지의 총수는 33,937건 99,445필이었으며, 이중 국유지와 관련된 분쟁은 64,570필(64.9%)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물론 이 10만여 필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분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실지조사과정에서 많은 다툼이 존재하였을 것이지만, 이들 대부분은 당사자간

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었기 때문에 분쟁지로 접수되지 않았던 필지들도 다수 있었다.16) 사

정이 공시된 후 그 내용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

게 하였다.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한 건수는 1920년 8월말 현재 20,148건이었

다.17)

‘사업’과정에서 분쟁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원분쟁지만 고려에 넣더라도 200필지당 1필 꼴

이므로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불복신청지까지 포함하면 분쟁지의 비율은 더 늘어날 것이

다. 더구나 분쟁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경우가 많았으므

로 그 지역사회에서는 큰 이슈가 되었고, 분쟁지의 소유권이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는 분

쟁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었다. 또 국가와 관련된 분쟁이 분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업’ 과정에서 일제가 농민의 토지를 약탈하려 시도하

였기 때문이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고, ‘사업’의 분쟁지문제는 ‘수탈론’의 유력한 근거가

16) 임시토지조사국의 공식발행지인 局報를 보면, 통진군의 경우 대부분의 분쟁은 면·동장의

중재로 해결되어 4건만이 분쟁지로 접수되었고, 인천의 경우 경계를 둘러싼 다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으며, 분쟁사건 140여건 중에서 분쟁지로 심사받은 것은 30건이었다는 기록이 있

다.

17) 사실 분쟁지라 하면 우리가 통상 분쟁지라 부르는 필지에다가 불복신청지까지 포함하여야

할 것이므로 용어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처리되었던 분쟁지를 특

히 元紛爭地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리고 분쟁지라 하면 원분쟁지와 불복신청지를 모두 합한

개념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되었다.

즉 일제는 사실상의 민유지를 강제로 국유지로 신고하였으며, 이러한 ‘약탈’에 반대하는

조선 농민들의 주장을 분쟁지심사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묵살하여 국유지화하였다는 논리이

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적인 추론 역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첫째,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유지를 둘러싼 분쟁이 다수 발생한 이유는 갑오개혁 이래

의 궁장토 및 아문둔토의 정리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광무사검 당시 국유·민유분쟁

이 ‘사업’에 와서 분쟁지문제로 나타난 것이었다. 따라서 국유지에서 분쟁이 집중한 원인을

일제가 ‘사업’을 통해 민유지를 약탈하려고 시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본 ‘수탈론’의 주장은 매

우 일방적인 것이다. 오히려 ‘사업’에서 국유지분쟁이 다발한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광무사검

의 공토 확보방식, 나아가 수조권적 토지점유방식의 잔존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의 분쟁지처리에서 조선총독부가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것도 아니었다. 원분쟁

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는 보고서 이외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개별 지역단위의 분쟁지

에 관한 미시적인 연구도 손꼽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전모를 알 수는 없다. 이하에

서는 조석곤(1995a)에 제시된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경성부의 원분쟁지는 255건 296필이었으며, 국유지분쟁은 205건 230필이었다. 이중 60%

정도가 국유로 사정되었다. 파주군의 원분쟁지는 총 28건 269필지였다. 파주군의 경우는 자

료상의 한계로 분쟁의 두 당사자를 모두 알 수는 없지만, 분쟁 필지수가 많은 2건의 분쟁은

그 연원을 알 수 있다. 그중 199필은 臨津屯土의 분쟁으로 총면적이 76.4정보에 달하는 대규

모 분쟁이었지만 민유로 사정되었다. 또 22필은 洛河屯土의 분쟁으로서 면적이 138.5정보에

달하였는데 국유로 사정되었다. 파주의 원분쟁지 269필지 중에서 국유로 사정된 것은 이 22

필지를 포함하여 24필(8.9%)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국유사정비율이 낮은 것은 199필지에 달

하는 임진둔토의 분쟁이 민유로 사정되었기 때문이었다.18)

김해의 경우는 국유로 사정된 비율이 전체분쟁지의 44%였다. 그런데 분쟁당사자를 알 수

있는 국유지분쟁의 경우 파주와는 반대로 국유로 사정된 비율이 92%로 압도적이다. 이것은

가락면 죽림·식만리의 109필, 죽동리의 168필, 녹산면 37필 등의 대규모 분쟁지가 파주와는

달리 국유로 사정되었기 때문이다. 분쟁당사자가 밝혀지지 않은 358필 중에서도 국유지분쟁

이 포함되어 있어 전체적인 국유사정비율은 92%보다 낮을 것이지만, 김해의 국유사정비율

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19)

사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는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었다. 접수된 불

복신청지는 절반 이상이 취하 및 반부되었고, 9,388건(46.6%)만이 심사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는 분쟁지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비율인 70%에 비하면 매우 낮은 것이었다. 그러나 심사

대상이 된 사건은 그 대부분이라할 수 있는 8,650건(92.1%)이 불복을 신청한 사람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이 불복신청지는 대부분 원분쟁지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불복

신청지 중에서 원분쟁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14.3%(2,872건)에 불과하였다(고위보고서:
31-3). 이는 원분쟁건수 33,937건의 10% 미만으로 원분쟁지는 대부분 사정결과에 승복하였

18) 파주의 各鎭所屬屯土에서 분쟁이 있었음은 보고서에도 소개되어 있다.(보고서: 152) 신용

하는 국유분쟁지는 모두 국유로 편입되었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데,(신용하 1982: 72-78) 그 중에는 이처럼 민유로 환급된 토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19) 이 때문에 김해의 불복신청지는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았으며, 불복신청지의 민유사정비율

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조석곤 1986; 배영순 1988).



다. 분쟁지조사에 불복한 농민들이 대거 불복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수탈론의 추론은 이런

기초적 통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었다. 원분쟁지의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사정

결과가 바뀐 것은 1,610건(56.1%)으로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다.

일제는 고등토지지사위원회의 재결 결과를 관보에 공시하였다. 이로부터 계산한 불복신청

지는 모두 67,508필지인데 이중 국가기관(조선총독부, 도장관, 철도국장관 등)이 불복신청한

필지는 18,170필지(26.9%)였다. 국가의 불복신청의 경우 재결율이 낮았으리라고 볼 특별한

이유는 없으므로 이들의 불복신청은 대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이는 민유지로 사정된 필지

에 대하여 국가가 불복신청하여 자신의 소유로 되찾은 필지가 상당수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 역시 ‘수탈론’의 관점에서는 설명할 수 없다.

장시원(1999)은 이러한 조석곤의 문제제기를 수용하면서도 조석곤이 제시한 논거가 과연

‘수탈론’을 부정하게에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 그는 분쟁지심사

위원회의 결정이 국가와 민간인 중 누구에게 유리하게 결정되었을 것인가가 분명치 않으며,

오히려 김해의 사례를 기초로 조선인 대 비조선인의 구분을 적용하면 조선인의 인정비율이

오히려 10%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실 분쟁지의 경우 분쟁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적어도 실지조사부가 존재

해야 하는데 현재 실지조사부가 남아있는 지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증연구를

진척시키는 데는 매우 큰 한계가 있다. 이런 점에서 장시원은 연구의 공백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며, 추후 지속적인 자료발굴과 실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간접증거가 될 만한 것으로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총독부는 1915년 2

월 18일 국유지로 관리되던 토지가 민유로 사정된 경우 그 토지를 관할하던 행정기관은 지

체 없이 不服申請하라는 통첩을 내렸다. 그렇다면 분쟁지 중에서 불복신청한 토지 중에는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 국가가 패소한 토지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즉 분쟁지

심사위원회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것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

만, 이러한 취지의 통첩이 내려갔던 것을 보면 국유로 사정되지 않은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

만은 아니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 수탈을 논의할 때는 조선인 대 비조선인의 비율로 논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도 이론의 여지가 있다. 첫째, 국적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점이

다. 국유지분쟁을 논의할 시점에서 東拓의 경우는 국유지 불하된 것이 많을 것이므로 총독

부와 같은 범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나 일본인 토지소유의 경우까지 국유 대 민

유의 관점으로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둘째, 김해는 일본인 토지소유가 활발한 지역이며, 일

본인은 토지소유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立證書類를 갖추고 있었을 가능성

이 많다. 국유지와는 달리 일본인 개인소유지는 그것이 일제의 위세를 등에 업고 이루어졌

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개인간의 매매에 의해 확보되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분쟁지심

사과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다. 또한 김해는 일본인의 소유지가 타지역에 비해

현저히 많았던 지역이고, 조선시대 궁장토 및 아문둔토도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대한 본격

적인 연구가 뒤따라야함은 물론이다.

둘째, 장시원(1999)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판단할 경우에도 取下 혹은 返送

된 10,760건(이는 전체의 53.4%이다)에 대해서도 함께 고려하여 서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각과 취하는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기각은 재결과

정에서 불복신청자의 의견이 却下된 것이지만, 취하는 불복신청자가 스스로 불복신청을 취

하한 것이다.



먼저 반송된 것은 그 반송 사유를 보면, 불복신청기간이 경과한 것, 아직 토지조사가 완료

되지 않은 지방의 토지에 대한 것, 성명에 쓰인 한자의 정정, 면적증감, 지목의 차이 또는

사정 후의 변동에 관한 것, 기타 토지조사령 제9조에 따른 사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이다. 말하자면 반송된 토지는 그 토지가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다. 이처럼 반송된 분쟁건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취하한 것은 어떨까? 취하의 사유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자체적으로 해결을 보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적어도 접수한 이후에 그 접수를 취하한 것

을 단순히 일제의 강압이라고만 보는 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승소의 가능성

이 거의 없다거나 아니면 당사자간에 타협이 이루어져 불복신청의 사유 자체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취하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20) 재심을 신청한 72건 중에서도 17건

이 취하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취하와 반송의 성격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면 이를 각하된 건수와 합하여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결정에서 불복신청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비판을 수용하여 인정된 경우인 21,658건만을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면, 인정된 건

수 중에서 불복을 제기한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13.3%가 된다.21) 수정된 수치인 13.3%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85% 이상은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

는 대부분의 분쟁지에서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였다고 결론지어도 무방한 수치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지와 불복신청지의 처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해결인

채로 남아 있고, 장시원은 이런 미해결 영역을 정확하게 지적함으로서 이후 실증연구가 진

행될 방향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취하된 필지의 성격은 여전히 분명하지 않으며, 불복신

청자의 의견이 인정된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분쟁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서는 민유로 사정된

토지가 불복신청에서 다시 국유로 재결되는 비율이 높았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말하자면 분쟁지처리방향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추후 더 많은 실증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수탈론’이 복권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 분쟁지가 차지하

는 비중이 작았으며, 이상의 논의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토지(특히 분쟁지이면서 동

시에 불복신청을 제기하여 국유로 사정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작았을 것이기 때

문이다.22)

2) ‘사업’의 근대성 - 조선시대 토지제도와 관련하여

20) 어느 정도 일반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동척 명의로 사정된 황해도 재령군 소재 한 필

지의 토지에 대해 황해도장관이 불복신청을 제기했는데, 실지조사결과 그 토지가 강에 휩쓸

려 들어간 것으로 판명되자 도장관이 불복신청을 취하한 사례가 있다. 정부기록보존소 소장,

土地査定에 關한 書類.

21) 취하된 것 중에서도 다시 불복신청한 필지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런데 취하의 경우는 분쟁성

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거나 쌍방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이

중에서 불복신청한 경우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22) 분쟁지 중에서 다시 불복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2,872건이다. 이 건에 정확히 얼마의 필지수가

포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쟁지는 33,937건에 99,445필이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환산

하면 약 8,500필 정도라도 추산할 수 있다. 이는 사정 당시의 토지 필지수에 비하면 0.04%에

해당된다.



‘수탈론’에 대한 비판이 결국 ‘사업’에 의해 근대적 제도가 확립되었다는 결론으로 나아가

고, 이 주장들이 식민지미화론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공동연구가 제출되었다. 토지대장연구반(1995)은 광무양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광무양전지계사업이 근대적 토지소유제도를 성립시킨 실질적인 토지조사사업이라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이 책은 광무양안에 대한 실증을 통하여 학계에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사업’=근

대적 토지제도의 확립이라는 등식을 부정하면서 ‘사업’의 식민지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광무양전사업에 지계발급사업까지 포함시켜 각각 원사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

로 연구하였으며, 특히 양안 작성과정을 野草-中草-正書의 각 단계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

석한 점, 양지아문과 지계아문 양안을 구분하여 그 특징과 차이점을 분석한 점, 양안의 기재

형식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려한 점, 관계의 발급과정과 그 실례를 분석한 점

등은 연구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영훈(1990; 1992), 宮嶋博史(1991) 등은 광무양안이 土地所有權簿의 특성을 갖지 않는다

고 본 반면 본서의 필자들은 양안이 소유권의 최종 확정장부는 아니더라도, ‘실지조사부’의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양전을 위한 實地調査의 실시와 조사 내용의 정

확한 기재, 소유자 및 경작자에 관한 정확한 파악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토지파악의 종류

가 늘어난 점, 실적수를 기록한 점 등이 구양안과 광무양안을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만일 실지조사를 했다는 사실이 광무양전의 근

대성을 주장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면, 이는 구양안은 실지조사도 없었거나, 있다하더라도

부정확했을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근

대적 삼각측량법의 채택은 고사하고 魚鱗圖冊조차 만들지 않은 양전이라면 구래의 양전과

토지파악에서 질적인 차별성을 부여할 근거는 별로 없다.

둘째, 시주의 현실성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자. 본서의 필자들도 양안을 통해 토지소유권이

전적으로 보증될 수는 없다는 점, 양안상의 시주가 代錄 등의 형태로 기재되었다는 점 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록되었다 해서 향촌사회에서 그의 소유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었

고, ‘현실’의 소유자는 분명하였기 때문에 비록 이름이 대록되었더라도 ‘현실’의 소유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양안 자체만

가지고서는 토지에 관한 사적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양안의 기재내

용과 무관하게 현실의 소유관계는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23)

셋째, 양전·지계사업을 통해 근대적 토지소유가 확립되었다고 설명하면서도, 근대적 토지

소유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분명치 않다. 양전과정에서 토지 및 소유권을 조사하

고, 관계를 발급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근대법적으로 전환하였다는 왕현종(1995)의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말하는 근대적 토지소유란 기왕에 존재한 사적 토지소유권을 法認하

는 절차상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근대적 토지소유의 실질 내용은 양전사업 이전에 성

립된 것이다. 그런데 최원규(1995)는 양전·지계사업이 중세적 토지법제를 근대법제로 전환시

키기 위한 토지조사사업이라고 보았으므로, 양전·지계사업을 단순한 법인절차로 파악할 수만

23) 이 서술은 이영훈(1990; 1992)의 연구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지만 성공했다고 보기 어

렵다. 최원규(1995)는 “국가가 실소유자를 양안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향촌사회에서 사적소유

권은 명확하였으며, 토지거래상의 문제도 그다지 제기되지 않았다”(206)고 주장하지만, 그것

은 양안과 토지소유자확인과 무관하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양안이 등기부 역할을 한다는 증

거는 될 수 없다.



은 없다. 이 경우 이 사업에 의해 대체된 중세적 토지법제란 어떤 성격의 것인지 역시 애매

하다.

그런데 이러한 애매성은 조석곤(1995a) 등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 장시원

(1999)은 ‘사업’을 통해 부정되고 해체된 소위 ‘구래의 토지지배권’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이미 대부분의 토지에서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사적 토지

소유가 성립되어 있었고, ‘사업’은 이를 法認한 것이었으므로 ‘사업’ 이전과 이후의 토지소유

제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변한 것이 있다면, 국유와 민유의 구별이

애매했던 第二種有土에 대한 토지소유권의 향방이 ‘사업’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었다는 것인

데, 이는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의 역사적 의의를

토지소유제도의 변화로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비판의 근저에는 조선후기의 사적 토지소유권을 지금과 유사한 배타적이고 독점적

인 사적 소유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양자는 사적소유로부터 타

인을 배제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折收’라는 행위로 표

현되는 국가의 사적 소유권에 대한 침해(정확히 표현하면 수익권의 분점행위)가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대적 토지소유와 차이가 있다.24) 이러한 절수행위의 근저에는 ‘왕토사상’이

깔려있는바, 이 이데올로기는 광무양전 당시 ‘時主’라는 개념에 응축되어 표현되고 있었으

며,25) 실질적으로는 光武査檢에서는 사실상의 사적 토지소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비판은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역사적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영국사에서 인클로저, 특히 목양인클로저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논의

는 이 점에서 시사적이다. 사실 가장 유명한 인클로져는 1760년대 이후 나폴레옹전쟁 시기

까지 의회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의회인클로저이지만, 상징성과 파괴적인 효과 면에서는 16

세기의 목양인클로저도 이에 못지 않았다.2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영훈(1988)은 조선후기

국가적 토지소유를 평가함에 있어 “궁방전과 아문둔전은 비록 전 국토의 10퍼센트 남짓한

것이었지만, 그로부터 도출된 국가적 토지소유의 존속이란 명제는 나머지 90%의 민전에 대

해서도 마찬가지로 정당”(569)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성격, 특히 국가의 토지지배의 성격에 관한 논의가 보다 정교

해질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고, 이런 점에서 “조선시대의 특수한 ‘舊支配權’의 실체가 무엇인

지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장시원(1999)의 지적은 타

당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 토지소유의 중요한 특징인 ‘정치권력과 토

지소유의 직접적인 결합’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적어도 광무시기까지는 관철되고 있었다는 사

실이다. 사업은 바로 이러한 ‘직접적인 결합’을 분쇄한 것이며, 그러한 의미에서의 사유의 절

24) 折收란 토지의 수조권을 궁방이나 아문과 같은 기관에 양여하는 행위로 원래는 無主地를 대

상으로 하도록 하였지만 실제로는 旣墾地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25) ‘時主’ 개념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이영훈(1997b)을 참조하라. 시주를 ‘일시적인

점유자’로 인정하는 이러한 이해방식에 대해서 ‘현재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최원규(1999)를 보라.

26) 목양인클로저를 통해 농민이 토지로부터 추방당하고, 공동지이용권이 박탈됨으로써 농민의

중요한 생활기반이 무너지게 되었다. 그러나 목양인클로저가 이루어진 지역은 잉글랜드 전체

로 보면 3% 미만이었던 것으로 추산되므로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 과소평가하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현(1987)은 “그것이 농업관계에 커다른 영향을 미쳤고 또한 새

로운 농업조직의 형성의 기본적 계기가 되었”(202)으므로 비중 만으로 그 의의를 과소평가해

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성을 확립한 것이다.

서구 근대화과정에서 보이는 ‘자의적인 조세수탈’이나 토지소유의 절대성을 침해하는 정치

권력의 존재가 자본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지적한 노스와 토마스(1973)의 논

의는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매우 시사적이다. 스페인과 프랑스에서는 국왕이 권한을 강화하

여 국지적 독점을 증진시키는 조세체계를 발전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생산적인 경제행위가

감소했다.27) 반면 네덜란드에서는 상인과두제가, 영국에서는 의회가 권력을 잡음으로써 두

나라에서는 소유권체계 발전하였고 시장의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제도적 장치가 등장함으로

써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에 의해서 성립된 토지소유제도는 지극히 ‘개

인주의적인 소유권’28)으로서 국가의 침해로부터도 배타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토지제도와 그 범주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토지조사사업의 식민지성에 대하여

이상 ‘사업’의 경과와 그 직접적인 성과, 그리고 사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검토하였

다. ‘사업’ 과정에서 광범한 토지약탈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이 기반하고 있는 근거는 대부분

실증적으로 부정되었다. 반면 ‘사업’에 의한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이라는 주장은 여전

히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 ‘사업’에 의해 확립된 토지소유제도가 근대적인 것이라 하더라

도 그 제도 확립과정에서 ‘식민지성’이 반영되었음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장시원

(1999)은 김홍식(1997)이 ‘사업’의 근대성을 강조하는데 집착하여 그것이 갖는 식민지성에 관

한 지적은 매우 인색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 비판은 어느 정도 정당한데, 그것은 김홍식

(1997)의 문제의식이 ‘수탈론’ 비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업’이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기 위해 시작한 작업이므로, ‘사업’을 ‘식민지근

대’(조석곤 1998)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수탈론’과 다른 맥락이지만 ‘사업’

의 식민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의 연구사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고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하였다. 다만 이와 관련한 몇

가지 논점을 제시함으로서 추후 연구의 출발점을 삼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사업’이 내포한 식민지성은 무엇인가? 첫째, 소유권제도의 확립과정에서 일본의 민법체제

가 도입됨으로써 조선 특유의 소유관계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종중재산과 같은 總有的 所有의 부정이다. 또한 조선후기 수취제도와 관련하여 각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공동소유지가 지방제도 개편과 함께 국유지로 흡수된 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국․민유의 구분이 모호한 토지에 대해서 일단 국유로 흡수한 후 분

쟁을 기다려 단기간 내에 정리하고자 한 방식도 어찌보면 식민지적 특성의 반영일 수 있다.

27) 노스는 메스타(mestas)라 불리던 목양길드가 국왕으로부터 스페인 전역을 이동할 수 있는 특

권을 부여받음으로서 결과적으로 토지에 대한 효율적인 소유권의 발달은 수세기 동안 억압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North, 1981: 150-151) 또한 국가가 부과하거나 혹은 국가에 의해

보장된 독점, 높은 조세, 몰수 등으로 교역과 상업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28) 김상용(1995)은 이를 ‘근대적 자유토지소유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는 이것을 “봉건적인 負

擔附所有權을 타파하고 이성적인 인간이 자유롭게 자기의 인격을 전개할 수 있는 재산적 기

초로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要諦”(365)라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지세율 책정에 있어서의 식민지성이다. 지세액의 증가가 실질적으로 농민 대중에게

지세부담의 증가로 연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은 실증적으로 믿기 어렵지만, 장시원(1999)의

주장처럼 지세율이 낮다는 사실은 수탈론을 부정하는 근거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지주

계급의 회유라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된 것이므로 오히려 ‘사업’의 식민지적 특징을 반영하

는 논거로 생각할 수 있다. 일본에서 지세는 근대국가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지

만, 조선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식민지성’의 반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을 통해 토지유동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토지자본이 비농업

부문으로 이동하는데 기여하기보다 식민지지주제의 강화라고 하는 기형적 형태의 생산관계

를 정착시킨 점 또한 결과적으로 ‘식민지성’의 한 측면이었다. 식량수요의 급증은 농업생산

성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였지만, 그 과실은 생산자 농민에게보다는 지주와 유통

업자에 귀속되었으며, 막대한 양의 미곡이 일본에 이출됨으로써 국내 소비자들 역시 생산성

증대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질문을 제시한다. 즉 근대적 제도가 수립되었다고 해서 생산관

계가 그것에 부응해서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에 의해 소유제도는 근대적 형태

를 갖추었지만, 농업에서의 지배적인 생산관계는 여전히 조선 후기 이래 발전한 소경영생산

양식에 기초한 지주-소작관계였다. 생산관계의 변화가 지연(!)된 것은 농산물의 가격조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시장조건은 1930년을 전후하여 극적으로 변화하

며(Gragert 1994), 결국 식민지지주제의 생산기반을 악화시켜 나갔다.

토지에 관한 소유제도의 설정 혹은 변화가 토지를 둘러싼 생산관계를 어떻게 변모시킬 것

인지를 본격적으로 탐구해야 하는 것은 이제 추후의 과제이다. ‘사업’이 생산관계의 변화를

촉발한 것이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시장’ 조건이 그 변화를 촉발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소

유관계의 큰 변화를 초래한 ‘농지개혁’의 효과는 어떠했는가를 서로 비교하는 것 또한 흥미

로운 과제가 될 것이다. 이에 관한 추후의 연구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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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1. 근대적 토지제도란?

2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통념2.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통념

3. 전근대적 토지제도 : 조선시대

4.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과정



( )대법원 판례(2002다43417)

2005년 5월 26일 선고

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구 토지조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된
토지를 국가가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
는지 여부는지 여부

판시 내용 :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에 의한 토지
의 사정명의인은 당해 토지를 원시취득하므로 적어도 구 토지조
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사령에 따라 토지조사부가 작성되어 누군가에게 사정되었다면 그
사정명의인 또는 그의 상속인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따라서 설
령 국가가 이를 무주부동산으로 취급하여 국유재산법령의 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더라도 국가에게 소유권이 귀속되
지 않는다. 



지적재조사사업



1. 근대적 토지제도의 정의

근대적 토지소유제도 : 토지의 사용·수
익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사적익·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를 사적
소유자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것

전제조건

상품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성상품에 대한 사적 소유권이 일반적으로 성
립되어 있을 것

상품의 사적 소유자가 대등한 인격으로서상품의 사적 소유자가 대등한 인격으로서
존재할 것



소유권제도와 경제발전

경제발전은 효율적 경제제도에 의해 뒷
받침되어야 하다.

근대적 소유제도가 없다면 근대적 경제
발전도 없다.



근대적 토지소유권의 역할

①소유권 제도화에는 비용 소요

②소유권 창출에 따른 사적 이윤이 거래비용을 초과할 가②소유권 창출에 따른 사적 이윤이 거래비용을 초과할 가
능성이 커질수록, 소유권 창출하려는 노력 증가

③정부는 어떤 사적 단체보다 그 역할에 적격③정부는 어떤 사적 단체보다 그 역할에 적격

④ 근대적 토지소유권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역점을 두
기 때문에 사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기 때문에 사장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경제적 동기 제공

⑤ 그러나 정부도 자체의 재정적 필요성에 따라서만 움직⑤
인다면 그 소유권제도는 생산을 촉진시키기보다는 방
해



과 ( )고등학교 국정교과서(1990)



2.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통념

토지신고 과정에서 불법적인 토지신고가
있었으며 무신고지에 대한 토지약탈이있었으며, 무신고지에 대한 토지약탈이
이루어졌다.

불법적 소유권변동에 대해 농민이 분쟁
을 제기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제기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
았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농민의 지세부담은
가중되었다.었



최근의 검인정교과서(금성출판사)



과뉴라이트 대안교과서



2. 전근대 토지제도

전근대에는 토지소유의 파악이 정확하전근대에는 토지소유의 파악이 정확하
지 못했을까?

전근대 토지대장 : 양안전근대 토지대장 : 양안

토지파악방식 : 결부제



( )양안(광무양안)



양안상 자번호와 지적도



전근대 토지제도와 차이

전근대적 토지소유의 문제점

자의적인 수탈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문제

하지만 변화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은 아니다은 아니다.

이해당사자들의 대립

비효율적 제도의 잔존



( )언양현 양안(구양안)



과세금부과: 깃기



4.한국 근대토지제도의 형성: 개관

토지변혁 : 토지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토지변혁 : 토지제도의 변화를 통해 경제성
장 및 체제안정화를 목표로 한 주요한 토지
제도의 변화제도의 변화

토지조사사업 :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농지개혁 : 전통적 토지귀족으로부터 토지 없는
빈농에게 비시장적 토지이전을 하는 것빈농에게 비시장적 토지이전을 하는 것



토지소유구조의 변화

1.0000 

원주

예천

0.8000 

0.9000 
김제

0.7000 

0.5000 

0.6000 

0.4000 

1
9
1

1
9
1

1
9
2

1
9
2

1
9
2

1
9
2

1
9
2

1
9
3

1
9
3

1
9
3

1
9
3

1
9
3

1
9
4

1
9
4

1
9
4

1
9
4

1
9
4

1
9
5

1
9
5

1
9
5

1
9
5

1
9
5

1
9
6

1
9
6

1
9
6

1
9
6

1
9
6

1
9
7

1
9
7

1
9
7

1
9
7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8 0 2 4 6



두 번의 토지변혁

토지조사사업 농지개혁

실시시기 1912-1918 1950-1969

정책수단 공증제도 도입 토지재분배정책수단 공증제도 도입 토지재분배

정책목표 효율성 공평성

정책의도

관철 자본주의적 소유권제도 창출 불평등한 소유구조 해소

실패 농업이민을 위한 토지의 확보 협동화를 통한 농업발전실패 농업이민을 위한 토지의 확보 협동화를 통한 농업발전

창출한 생산구조 식민지지주제 영세자작농체제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
: 조선토지조사사업

실시시기 : 1912-1918

목적 : 일제가 식민지 초기에 조선의 경
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지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
유제도를 확립하고자 한 것

핵심내용 :핵심내용 : 

지적제도의 수립

토지소유권에 관한 공증제도의 도입

새로운 지세제도 도입새로운 지세제도 도입



근대적 토지제도의 확립
: 조선토지조사사업

사업의 목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사업의 목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객관적 징세기준 마련

사업을 통하여사업을 통하여…

일물일권적인 자본주의적 소유권제도 창출

그러한 소유권제도는 등기제도에 의해 법
적으로 보장



과토지제도의 근대화과정

토지제도의 근대화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1908)

근대적 토지소유제도의 확립 : 조선민사령
(1912)

지적제도의 확립 : 토지대장규칙(1914)지적제도의 확립 : 토지대장규칙(1914)

토지등기제도의 확립 : 조선부동산등기령
(1914)(1914)

근대적 지세제도의 확립 : 지세령 개정
(1918)(1918)



최초의 등기 : 증명



최초의 등기: 증명



수결수연명부



토지신고서



토지조사부



토지대장



지세명기장



부실 또는 불법신고?

토지신고서는 결수연명부에 근거하여 작
성되었다성되었다

공시 열람 :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는 30일공시 열람  토지조사부와 지적도는 30일
간 공시하였으며, 열람에는 비용이 소요
되지만 총지주 187만 여명 중 101만 여되지만 총지주 187만 여명 중 101만 여
명이 열람하였다.



분쟁지처리방식은 일방적?

분쟁지 처리현황



( )분쟁지처리(예:김해군)



불복신청지



( )불복신청지 처리(예: 전북)



전체 분쟁지



분쟁지 처리

‘분쟁을 기다려 사안별로 해결’

분쟁지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사정 결과에
불복할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불복할 경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
에 의해 결정

역둔토에서의 국/민유 구분을 분명하게역둔토에서의 국/민유 구분을 분명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



수지세수탈?



지세액의 지목별 도별 편차



지가조사의 의의

결부제에서 수익지가제로 변화

지가는 토지 수익의 현재가치로 계산하
였으며, 지세는 지가의 일정비율(1.3%)였으며, 지세는 지가의 일정비율(1.3%)
로 책정함

1918년지세는 1917년 대비 13% 증가1918년지세는 1917년 대비 13% 증가

과세기준 및 납세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간관리자의 자의적 수탈을 배제



‘사업’이 큰 저항 없이 시행된 이유

기존의 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재확인
해주는 절차해주는 절차

cf. 국유지분쟁

주요 저항세력의 무력화주요 저항세력의 무력화

왕실의 무력화

농민의 무력화(남선대토벌)



좌절된 정책 의도

‘사업’의 또 다른 목적사업 의 또 다른 목적

: 척지식민(拓地植民)

좌절된 이유

일본인 농업 이민의 부족일본인 농업 이민의 부족

필요한 토지확보의 어려움

결국 국유지 모두 소작인에게 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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